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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irement Benefit in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Kim, Hyung - Jin

Advisor : Prof. Choi, Hong - Yop.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Korea's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s classified as retirement 

pay(retirement lump sum) and retirement pension.

since the mid-1990s many companies have introduced the annual salary that 

values performance and achievement of employee. Many companies have adopted 

retirement allowance divided by the settlement system of the middle.

As synthesis of the negative essential nature and partly paid, many legal 

disputes occurred and beside, Court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in.

However, this legal dispute is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revision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that retirement payment requirements 

have been enhanced by being limited to the intermediate settlement.

However, 40 years elap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in 1961,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economic conditions have become 

a burden to users and have been not helpful for workers.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introduced due to finance the retirement income loss and the lack of 

guaranteed entitlement of retirement allowance, such as financial manage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as the cause of the restriction.

An amendment to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takes effect 

from July 2012 and is activated by three reasons. First, Retirement pension 

system for new plants would be required to introduce. Second, Per subscriber 

becomes possible multiple choice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Third, 

Requirement for interim settlement of retirement allowance is enhanced.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required sustained efforts for activation and 

improvement because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solve premature exhaustion of retirement allowance due to preparing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lack of entitlement to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he frequent turn over, interim settlement.

KEY WORD
retirement benefit,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pension 

system, retirement allowance divided , the settlement system 

of the middle, revision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제1 . 

제1절 연  경과 적

  나라는 OECD 원   가  빠   고 가 행 고 나 근 들

 생 에 한 제 적 비책  미비한 태여  적 담  가 고 다. 

, 연 제 , 근 연수 단  등  퇴  에 그 게  시적 생

 는 경 가 다. 또한, 주가 퇴  만 적 함

에 라  하  근 는 퇴  청   수 게 다. 정복 제 에 

한 보  필   근 들   같  고 다는 것  평  원 에

 맞  는다.

그 고 근  퇴  시 시   에 하여 담  주고 , 경

  하고 다. 퇴 제 는 1961 에   40여  경과

나, 그간 적∙경제적 여건  함에 라 에게는  담  고 근

에게는    하고 다. 라 , 에게   하  

득 보 라는 당  취  하  하여 2004  12월 「근 퇴 여보

」( 하‘퇴 여 ’)   본  과하여 2005  1월 27  퇴 여  

제정  동  12월에 시행함  퇴 연 제   본격 하 다. 는 근

 득 보 체계  강 하고 정적  수  보하는  적  다.1)

 나라  퇴 여  퇴 여는 퇴 시 과 퇴 연  나누 다. 

퇴 여란 계 적  고  종료   하여  또는 정조  퇴 에

게 하는 , 퇴  시에 전  하여 하는 퇴 시 과 퇴   

정 간 또는 당해 퇴  근 가 망할  매  정  연  하는 퇴

연  하여 말한다. 

1) , 「 동 」, 제20판, , 2011, 708  



1990    나라  많  들  퇴  할 하는 태  

간정 제에 한 퇴  할 제  채택하 다. 그러나 본적  퇴  근

 퇴   생  하여  필 한 원 므  가 근  퇴 청

 전에 포 시  수는 는 것 다. 라   같  퇴  본 적 격과 

퇴  간정 과  정합   적  다수 생하 고, 그에  

 원  판 들  적  다.2)

  근 원  내  전원합 체 판결( 판 2010.05.20, 2007다90760 판결)  심

 퇴  할  에  간정    당 득   여 에 

하여 고찰해보고  한다.

  또한, 나라는 1999 에 고  에 하 , UN  정한 에 라 

계  느 나라보다 빨  2020  고  할 것  보 다. 러한 고

 한 전 라는 조   동시  에 하여 퇴 연  정책

적  책  볼 수 다. 

 2011  6월 30 , 3  가  시간  끌  「근 퇴 여보  개정 」(

하‘퇴 여  개정 ’)   본  과했다. 2011  7월 25  공포  동  

 조항  제 하고는 1 라는 경과 규정  므  2012  7월 말  시행  

정 다. 퇴 여  개정  그동  여곡절  겪 다. 난 2008  11월 28  근

 정적   생  보  해 행 퇴 여제  폭 하는 것  주

 골  하는 정  개정  에 제 다. 동   원  경 동

원 에 정  1 여가 걸 고, 원들 간에 체  하는  또 1 란 

시간  다. 

  든 늦게나  동  과  시행  고 는 것  단  다행스러  

다. 계에  그 래  찾  수  정  한 고  에 는 나라

는  득 보  그 무 보다 한 정책 과제  문 다. 러한 에

 본다  동  근   득 보 , 퇴 여 수  강  등에    

2) 종학,“연 제하에  퇴 간정    당 득   여  - 판(전  

  합)2010.5.20, 2007다90760 판결  심 ”,⌜비 동 」, 제19집, 2010



것  본다.3) 

본 연 에 는 퇴 시 에 한 해  퇴  할 에  적 점 

에 하여 고찰해 보고 퇴 연  에 는 존 퇴 제  문제점  펴보

고, 퇴 연 에 한 해  , 퇴 여  개정  주 내 과 문제점  짚

 개  찾는  적  다.

제2절 연  

본 연 는  4  다.

제1  에  연  경, 적   다.

제2  퇴 제  전과정에 하여 개 해보고 행 퇴 시   

적  등  펴보 다. 또한, 퇴  할 에  적 점들  종전 

원 판  2010  원 판 (2007 90760)  들  비 ∙ 하고 그에 한 평  

해보 다.

제3  퇴 연  경과 존 퇴 제  문제점  해보고 퇴 연

제   적  등  펴보고  보 다. 또한, 근 개정  퇴

여  개정  경과 내  펴보고 개정  문제점  짚  개  

해 보 다.

 제4  결  문  퇴  할 에  근 원 판  내  정

하고 퇴 여  개정  한 주 내  ·정 하 다.

3) 철, " 간정  제한, 실 득 감  니다" ,「 동 」, 제244 , 2011.9,       

   26-29



제2 . 퇴 시

제1절. 퇴 제  전과정

나라  퇴 제 는 제시 에 본에 한 고 행  제   것 , 

1953  근 에 함  시 다.

1953  5월 10   제286  공포  ‘근 ’  전문 12  115조  

 ,   근  보  한 본 다. 1961  개정  근

 시 근 수 30  4)  에 하여 근  1   근 에 한하여 

근 연수 매 1 에 하여 적  30   평균 5)  하   강제

 규정함  적  제한하 다. 또한 개정 에 는 “ 는 근 근 연수 

1 에 하여 30   평균  퇴  퇴 하는 근 에게 할 수 

는 제  정하여  한다. 다만 근 연수가 1  미만  경 에는 그러하  니한

다.”라는 규정  다. 

1975  근  제3차 개정  1989  제8차 개정에  근

 적   감에 라 퇴   보  수 는 근  수가 

가하게 다. 1975  4월 28  근  시행  개정하여 30   에

만 적 하  퇴 제  16    적  하 고, 1987  12월 

28  제7차 개정에 는 시근 수 10   , 1989  3월 29  제 8

차 개정에 는  같  5    그 수  늘 나게 다. 

또한 1989  3월 29 에 제 5차 개정에 하여 당시  에 하여 해보

과  제 6)만  가 고  퇴    해보 , 

4) 시 근 수 30   에  퇴 제   1961  근  개정

(1961.12.4  제791 )에 하여 퇴 제 가 강제   , 에 라 1962.3.4

 개정  동 시행 에 하여 30   근  에 적 하게 다.

5) 근  제 19조에 는 평균 라 함   정하여  할 가 생한 날 

전 3개월에 그 근 에 하여    그 간  수  나눈  

말한다. 그 고 취   3개월 미만  에 한다.



제 7)  가 게 다. 1997  근  개정8)과 퇴  규  개정

다. 당시 퇴 제  에 한 가 나 개정 근 에 는 강제제

 존 하  근  제34조 제3항과 제4항에 는 퇴 간정 제9)  퇴 연

보험제가 다.10)

2004  12월‘퇴 여 ’   본  과하여 2005.1.27에  제정하

여 동  12월 1  시행하 다. 퇴 여   존  주가 하는 퇴

시 제  퇴 보험제  또는 퇴 시 신 제   퇴 연 제 가  하

여 고 는 실정 다. 그  2011  6월 30 , 3  가  시간  끌  

6) , 해보 , 퇴 에 한 제제 는 1974  12월 24  제2차 근  

개정당시 제30조 2[ 채 제]조항  신 하여 “ , 퇴 , 해보  

 동 계  한 채   에 하여 ∙저당 ∙조 ∙공과  제

하고는 다  채 에 하여 제  가 다”라고 규정하여 퇴 에 하여  

제  정하 고 는 퇴  격    본 근거라는 견해  

다. 정 /허 , “퇴 개 에 한 연 ”, ⌜ 해경제연 」, 제5 , 한

학  경제연 , 2000, 156

7) 채 제 란    채 ,  한 조 ∙공과  보다 

, 퇴   해보  적  제  수 는  행 근

(2008.3.28  제9038 ) 제38조 제2항에  채 제   1. 종 3

개월  , 2. 해보  규정하고 고, 퇴 에 하여는 ‘퇴 여 ’ 

제11조[퇴  제] 제1항에 퇴  제조항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하고 종 3 간  퇴   에 하여  또는 저당

에 하여 담보  채 , 조 ∙공과   다  채 에 하여 제  한다’라고 

하여  규정하고 다.

8) 1997  근  개정 당시 1996  12월 26  결절차에 하여 ∙무  란

 생하 고 에 존  근  폐 하고  근  제정 

(1997.3.13  제5309 )하게 나 본 문   ‘제정’  닌 ‘개정’

 술하 다.

9) 퇴 간정 제  취 는 근  가 는 경  가 근 에게 하여 

존  계 근 간에 한 퇴  미  정 하여 하는 제  말한다. 라  근

 경제적 편  고 한 근  제  뿐 퇴 간정   근

간에 근 계 계  종료  미하 는 는다. 퇴 간정 제는 근 나 

다수근 가 제  퇴 하는 경  또는  에 처한 경 에  

담  가  뿐만 니라, 근 에   필 하여 퇴  하고  하

는   당  편  고 하여   제 다. 수복, 「근 」, 

경제, 2004, 612  

필, “ 정퇴 제  문제점과 개  -연 제에  퇴 간정 문제    

  심 - ”, 시  학 문, 2009.8



「퇴 여  개정 」   본  과했다. 2011  7월 25  공포  동  

 조항  제 하고는 1 라는 경과 규정  므  2012  7월 말  시행  

정 다.

제2절. 행 퇴 시 에 한 해

1. 퇴    적 11)

  퇴 라 함  계 적  근 계  종료   하여 가 퇴 하는 근

에 하여 하는 전  말한다. 퇴 제 에는 보  퇴   정 간 

또는 당해 퇴  근 가 망할  정 적  하는 연 제  퇴 할  전

 하여 하는 퇴  시 제가 ,  나라는 퇴 연 과 시

제  택해 시행할 수  하고 다.12)

  퇴  적  게 규정 느냐 하는 문제는 퇴 청   문제

 접적  다. 다시 말하  퇴 에 하여 근 가 적  청 할 수 

는  가 는 것 가 니  에 하여 적  는  

적 청  정  수 는가  문제 다. 

  퇴 제    근 한 근 에게  시 적・공 보 적 여

 식  는 것과 경제저 적  태  하여 근  하  한 하나

 수단  다. 그러나  퇴    시 적・보

적 격  하여 근 계 , 취 규 , 단체   근 에  

문 하고   해 근   과 같  것 다. 다만  퇴

라고 하는  주 나 월 과 같  태  는  니라 근

 고 ・퇴 ・ 망 등  하여 근 계  종료 고 난 에 행청  

행하는  근 계  종료 시  정 간  하는 “ 정 한 채 ”

11) 필, 문(註10

12)  근  제34조



 그  하고 다. 

  퇴  적 에 한 학  공 보 ・생 보 ・  등  

다. 그런  들 학  본적   퇴   근 에게 하  

  퇴  시에 적  하는 것  문에 퇴  근 조건  

 펴 볼 필 가 다는 다.13)

 가. 공 보

  공 보  퇴  간  계 근 에 한 , 근  근 에 

한 공  가 여하는 것 라고 보는 견해 다.  학  본   

에  주  견해  그 근본  본  연공 열적 무보  행에 해 생

한 것  볼 수 다. 

  공 보 에 하여 근 가 에 해  하여 징계해고  당하게 는 

경  또는 가 원하  는 근  퇴  시에  정적 시  에  그 근

에게 퇴  해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  수 다. 또한  공 보

 퇴   적・시 적  여  종  연채무14)  같다고 보는 

에 그 본  다. 그러나 퇴  근  한 근 조건  하나  정 고 

는 는 근  등 동 계 에   강제하고  물 고, 퇴  

제 가 단체 항   하고 ,  나라  근  취

규  제정 시에  퇴 에 한 항  필 적 항  규정하고 는 점 등

13) 그러나 퇴  근 조건  닌  에 라 학  달  파 하는 견해  

다. 퇴 에 하여   정하는 견해  공 보 , 생 보 과  

 정하는 견해  , 합  나누  파 하는 견해가 다. 에 

한 한 것  , 「 동 」, 제3판, 문 , 2007, 448-449 . 

14) 연채무란 채무 가  행하  니하는 경 에 채 는 가  원에 

 제 할 수는 만, 채무 가  행하는 에는 그 행  한 제  수

∙보 할 수 는 경  채무 다. 라  연채무는 청   뿐만 니라 청

 전제  하는 집행  갖  한다. 민  연채무에 한 규정  고 단  

  개  정할 뿐  그 정 에 해 는 학  견해가 나뉘고 다. 

연채무에 한 체적  것  ,「민 학 강 」, 신조 , 1999, 703  ; 

,「채 」, 문 , 2003, 84



 고 할 에 무 가 는 주 라고 본다. 

  다만  퇴  정 식  보  퇴 정  한 평균  동   

미하고, 근 연수는 동   미하므  퇴  본 적  공 보 적 격  

가 고 다고 해 하는 견해15)  다.

 나. 생 보

  생 보  비 적 근에 제   보     나

라에 는 근 가 퇴 한  생  보   근 에게 하는 여라

는 학 다.   과거에는 근  에  많  주 하 나 근에는 

에  근  복 생  시 다는 차원에  들 는 다. 그러나  

학  퇴   수 ・근 간 등에 라 차 가 다는 점에  퇴

 격    주는 는 미 한 점  다. 

   생 보  가 근 에게 하는  근    생

보  하는 것만  니라 실  시 또는 퇴   생 보  고 하    

 문에 근  생 보  하여 그에 당하는  퇴  시에 시  

한다는 것 다. 

  그런    근  연 , 가족 항, 건강, 퇴   생계  한 책 등

에  근  개개  차 가 존 하므  퇴 제  실적  정   

하고 는 것  할  다. 그러나   생 보 16)  원래 보 제

 라든가   강조하는 동조합 동에  하나  전략  

  주  것 , 퇴  근 에게  하나  적 

15) 에 한 문헌 는 근창,“한 퇴 제  과  전 향에 한 연 ”, 1986, 

 학  문  참조.

16) 근  퇴   생계 가 하고 실 ∙ 보험 등 보 제 가 제  실

시  하고 는 실적  정 하에   내포하고 는 적 책  

 근 가 퇴  할 경 에는 그 근  생 보  하여 퇴  해  

한다는 것 , 종래  본  동조합 에  주 하는 견해 다. ,  책. 

448



청 라고 하는 점  식시 는   공헌  하 다. 나   헌  제34조

에 보  는 보  내  보험  보  적 근거  하고  

뿐만 니라 득보   생 보  접근에 는 다  학  주 보다

는 적  근접해 다고 본다. 

  또한 근에‘퇴 여 ’  시행  는 퇴 제  적 격보다는 

개 연 제 라는 보험적 격  강  것 ,  , 시 , 제 등 

근  에 한 여러 가  규정에  퇴   내   규정  고 

므  퇴  개   개 에    그 격  생 보 적 

격  강조 고 다는 견해  다.

 다. 

      해당근 가 제공한 근  정당한  

 고 근  가  하  하   문에 퇴  시에 러한 미

  퇴  가 하는 것 라고 보는 견해 다. 그러므  퇴  

근  당연한 라고 볼 수 고, 퇴  는 계    한다는 

주 다.   근 가 하고 는 동  제공에 한 가라고는 하

만 실적  볼  그 동  제공에 한 경제적  가 에 당한  제공

 하고  문에 러한 미  적  퇴  원  는 것 고, 근

가  같  원   라고 하는  퇴  하는 것

 근 에게 주  당연한 라고 보  한다는 것 다.

  체  나라  학 17)과 판 18)는 러한  취하고 다.  학

17) 필,「 동 」,242 ; 병태, 「 동 」, 623 ; , 「 동 」, 295 , 그

러나 생 보 ( ,「 동 강 」,270 )에 가 다고 주 하는  고, 생 보

  공 보  미  함께 가 다는 (심태식,「 동 개 」,324 )  , 생

보 과  적  동시에 갖는다( ,「 동 」,173 )고 주 하는 견

해  다. 라는  가 에 한 미 여  식   정보  라는 시

적  식과  가  미해 볼  생 적 복  정  료  하고 헌

에  정한 보 과 보험   느  보다 강조 는 복  행  

드 민에게 생 보 적 본  택  누  수 는 향  게 정 할 필



 본적  퇴  근 에게    퇴  시에 적  

하는 것  문에 퇴  근 조건   파 하 는 다.19)  

퇴  보 적 격과 공 보 적 격  포함  나  근  

계에 는 근  가  적   가 는 것 라고 해 다.20)

  그러나 퇴   격  가 다 하 라  ①근 간에 한 적 

격  가 는 점, ②퇴  래 달할 것  실하 만 그 시 가 제  므

 퇴  시 가 정시점  점, ③퇴  채  근 계 존  에 미 

생하나 그 행 가 퇴 라는 정  시 라는 점에  과는 느 정  다  

격  갖는다고 할 것21) 다. 또한 퇴 라고 하는  주 나 과 

같  태  는  니라 근  해고, 퇴 , 망 등  하여 근

조건  종료 고 난 에 행청  생하는  근  계  종료 시  

정 한  하는 한 채 다. 

  행 퇴 여 에 는 러한  퇴  청 할 수  해

는 적  계 근   수가 1   하고22)  또는  근

가 다. 

18) “퇴  근 계  존 하는 한 주  퇴  무는 생  여 가 고 

계  종료 는 에 비  무가 생 는  적 다”( 판 

1975.7.22.74다1840), “퇴  가 정 간  계 근 하고 퇴 하는 근 에

게 계 근 에 한 가  하는 적   띤 원 다”( 판 

1992.9.14,92다17754)라고 판시 하고 다. 그러나 헌 판  판 (1995.7.21,94헌

27∙29)  원 결정 (1995.10.12,94다36186)에 는 정  원에 한 퇴

에 해 는 적 격뿐만  니라 공 보 적 격  함께 적 하는 것  

파 하고 다.  결정  판결 에  점 항  실  고 거나 징계에 하여 

파  원에 해  퇴  100  50  감 할 수 다는 퇴 규정  적

 여 다.  건에  헌 판  원  적 격 에 공 보 적 

격  가 다고 하여 감  정당  근거  하고 다. 

19) 퇴  청  피전  적격  는 것  퇴  본  적  보는 

 것에  민  제579조 4 에 규정  적 는 것 라 할 것 니 그 시

에   2  1에 한하여 전   는 것  본다.( 판 1975.7.22,74

다1840)

20) 판 1995.10.12, 94다36186; 헌  1995.7.21,94헌  17∙29.

21) 퇴  러한 수  문에 퇴  ∙평균  느 에  포함  

는 다는 견해가 다. 하갑래,「근 」, 601



 적  니  간 동 에 근 가 근 하  간  그 에 다행  

또는  근  퇴  적  다 하 라  그 간 동  퇴

정   계 근 연수에 할 수 다는  판 23) 는 취하고 다. 

판 는 본적   태  취하  그 에 공 보 적  격과 생

보 적  격  다고 한다. 라 , 퇴  판  같  각각  격   

는 것  파 하는 것  람 하다고 할 것 다.

2. 퇴  

  는 퇴 연 제  정하   ‘퇴 하는 근 에게’ 정  

퇴  해  한다.  퇴   무는 퇴 연 제 가 정   경

에 근 ‘퇴 ’   생한다.  경  ‘퇴 ’ 란 근  에  하는 

근 계  해 뿐만 니라, 근  망․  ․ 계 간  만료․ 정  

달․ 해고 등  포함하여 동 계가 종료 는 든 경  말한다.

  그러나 계 근 간  1  미만  경  단시간근  4주 동  평균하여 

1주 동  정근 시간  15시간 미만  에 하여는 가 퇴 여제  

정할 무가  문에 퇴  하   다.

  공무원․ ․ 학  원 등  연 제  적 는 에게는 퇴  

 무가 다고 해 다. 그러나 공무원연  적 에  제  공무원

22) 계 근 연수가 1  미만  경 라 함  계 근 연수가 전체적  1  미만  말한

다.( 판 1971.5.11 71다485),한편   복무 간  근 연수에  니한

다.( 판 1993.1.15, 92다71986).

23) “근  제10조  그 시행  제1조  개정 과정  펴보 ,  제28조 퇴  규

정  1975.4.28. 전에는 시 30  , 그  1987.12.31 는 시 16  , 

그 1989.3.28 는 시 10  , 그 에는 시 5   각 근  

하는  또는 에 한하여 적 하  개정  고,  체 내에 계 근 연

수  에 한 무런 경과규정  는 점과 에 하여 정 는 퇴 제 는 강

제적  격  갖는 점  감 하 , 단체 나 취 규  등에  규정  는 등

 한 정  는 한 그  또는  근  퇴  규정 적  

 니  간 동  간 동  근 간  퇴  정   계 근 연수에 

할 수 다” ( 판 1996. 12.10., 96다42024 판결).



( 시공무원)24) 나 민연  적  는 근 에게는 퇴  해  한

다. 

 3. 퇴  

  가 퇴 하는 근 에게 해  할 퇴  ‘계 근 간 1 에 하

여 30   평균 ’ 다.  30  평균 에 계 근 간  곱한 

 정퇴  저 다.

 ‘평균 ’ 란 근  평균  말한다. 다만 월  에 퇴 하고

 취 규 에 라 그 달   전   경 에는 그  전  니라 

퇴  근 에 한  만 평균  계 에 포함시  한다.

 ‘계 근 간’ 란 근 계  간  말하는 것  니라, 실  단  

근 한 간  말한다. 라  간  정함  는 근 계  만료  다  날 근 계

 갱신한 경 에는 그 갱신 전  간, ․ 시 ․  등  근무하다가 

․ 정규   계  근무한 경 에는 그  전  간, 시 ․ 수습  

간  계 근 간에 포함 다. 그러나 정  퇴  고 한 경 에는 당  

 합  그 전  간  계  근 간에  제 할 수 다.

 ‘퇴  누 제’란 취 규  등에 라 정  정 에 정   

곱한  퇴  하   근 간에 라 체  하는 것  말

한다. 퇴 에 하여  근  하 는 취  제 다. 

24) 판 1979.3.27, 78다163 등.



4. 퇴  간정

 가. 간정  

  는 근  가  근 가 퇴 하  전에 그 근 가 계  근

한 간에 한 퇴  미  정 하여 할 수 ,25)  경  미  정 하여 

한  퇴  정  한 계 근 간  정  시점   한다.

  퇴   무는 근 가 퇴 해  비  생하는 것 만, 당 는 그 

필 에 라 퇴  전  정 간에 하여 퇴  정 , 하는 경 가 

다.26) 문제는 간퇴   근 가 나 에 실제  퇴 하  , 간퇴  

  보  퇴  정에  계 근 간   할 것

냐, 니  간퇴   무  보    할 것 냐에 다. 

행 규정   문제  적  해결하  하여 ‘근  ’  간퇴

 정 , 한 경 에는 그  실제 퇴  정  한 계 근 간  ‘정  

시점   한다’고 시하고 다.

  간퇴  한  계 근 간  정  시점   는  

생하  ‘근  ’에 라27) 간퇴  했  한다. 근  

가  족하고 식적  퇴 ,  절차    다고 보

 할 것 다. 

25) 퇴 여  제8조(퇴 제  정 등)

  ② 제1항에  하고 는 주택  등  정하는  근 가   

  하는 경 에는 근 가 퇴 하  전에 해당 근  계 근 간에 한 퇴  미  

   정 하여 할 수 다.  경  미  정 하여 한  퇴  정  한 계  

  근 간  정 시점   계 한다.

26) 근  에 는  조달, 플 에  물 ,  능  

족에 한 처 등  하여  필  하고,  에 는  근 에 한 퇴

 에  담 가  하  하여  필  하게 다.

27) 근  에 하여  근 간에 해 만 간퇴  했 라  근

가 무런  제 하   경 에는 적 한 간정  정 다( 판 

2008.2.1, 2006다20542)



 나. 간정  건

 첫째, 간정  고  하는 근   가  한다. 근  

    적  만  간정  할 수는 다. 또한 단

체 , 취 규 , 연 계  등에 퇴  간정 제  정하 라  해당 근

  시적  간정 가  퇴  간정  할 수 다.

 째, 간정  간  간정  시점   에 근  제공한 

간만 해당한다. 근 퇴 여 보  제8조 제2항  ‘계  근 한 간’에 한 

퇴 에 한하여 동 조항에 한 간정  허 하고 므 , 간정  한 

시점 전  근 간만 간정  허  니한다. 그 고 근 간  1  미만

 근 에 하여는 정퇴  생하  니하 므  간정  체가 가능

하다.

 째, 연 계  당시 연 에 포함  퇴  수가 하게 정해져  

하고, 매월 는 퇴  합계가 간정  시점   근 퇴 여 보

 제8조 제1항에 하여 정  정퇴  수 보다 적   한다.

5. 퇴  차등제  

  는 퇴 여제  정할 에 하나   에 차등제  는  

다. 라  퇴  경 에  하나   에 차등제  는  다. 하

나   에  종, , 종   다  퇴 제   차 하는 것  

하고 하나  퇴 제  적 하게 하 는 취  규정 다.28)

6. 퇴  

  는 근 가 퇴 하  그 가 생한 날  14  내에 퇴  

해  하 , 다만 한 정  는 경 에는 당   합   

연 할 수 다.29) 

28) 판 1999.8.20, 98다765 



7. 퇴  채  시

  퇴   는 3  동  행 하   시  한다.30) 퇴  채

 시 간  퇴 한 다 날  행한다.31)

제3절. 퇴  할 에 한 적 점

1. 문제  

퇴 제 는 가 근  계 근   근 계  종료 시 또는 근

 가 는 경  근 에게 정한 전  하는 제  말한다. 러한 퇴

제 는  종 원들  생  보  또는 에  퇴   느 정  생

보  해주  한 제  나라  경  1953  제정  근 에 하여 

  계 적  적  보 하고 는 종  정 복 생제  볼 수 

, 정퇴 제 는  당시 보 제 가 미 한 시 에 근  보

과 실 보험적 능  수행해 다.32) 

러한 퇴 제 는 근  퇴  시 시   에 담  주  경

  하 다. 또한, 근  체계가 연공 제에  연 제  

∙  나라  많  들  퇴  할 하는 태  채택해 

고 다. 하 만, 퇴  근  퇴   생  하여  필 한 원 므  

가 근  퇴  청  전에 포  시  수 는 것 다. 

그 고 퇴  간정 과 할  다  개  간정  ‘계  근 한 

간’(과거  근 간)에 한 퇴  정  말하 , 할  ‘ 래  근

간’에 한 미  할 하는 퇴  정  말한다. 에 한 정   펴

29) 근 퇴 여보  제9조(퇴  )

30) 근 퇴 여보  제10조(퇴  시 )

31) 판 1992.5.12, 91다28979

32) 필, 문(註10)



보  근 계  체결 시에 가 근  매월 퇴  간정 에 한 신청

  경  퇴  나 간정   다. 근  시적 고 적

극적  에 라 해당 근 가 ‘계  근 한 간’(과거  근 간)  전  내

 에 한  퇴  간정  하다. 하 만, ‘ 래  근 간’

에 한 퇴  간정  취  할  정  신청  제 한 경 에  간정

  정  는다.33)   

그에  퇴  본 적  격과 퇴  할 과  정합   

적  다수 생하여 고 다.

  판  펴보 ,  종전 원 판 (2007 4171)는 퇴  간정

  하 , 에게 퇴  미 에 한 근  죄가 한다

고 판시하고 만 한 퇴   니  당 득  판단  하고 

 다. , 2010  원 판 (2007 90760)는 종전 원 판  간정  

, 책   같   나 가 한 퇴   볼 수  

당 득 라 하여 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다. 

종전 원 판  2010  원 판  비 · 해보고 2010  원 판

(2007 90760)  심  고찰해보고 에 한 평  해  퇴  할

에 하여 적 점들  펴보고  한다.

2. 종전 원 판  하에  해

  가. 퇴  정  

 “퇴 청  퇴 라는 근 계  종료  건  하여 비  생하

는 것  근 계  존 하는 한 퇴 무는 생할 여 가 므  매월 

 월 나 매  는 당 에 퇴 란  정한 원  하

다고 하여  그것  근  제34조에  정하는 퇴    

33) 조 만․ , 「 스쿨 동  해 」, 래, 2011



 뿐만 니라, 그  같  매월  월 나 매  당 에 퇴  포함시  

 하는 정  종 퇴  시 생하는 퇴 청  전에 포 하는 것

 강행 규  근  제34조에  무 다.”라고 하  퇴  

 월  하  하는 정  무 고, 나 가  정에 한 월   

퇴   볼 수 다고 판시하고 다.34)

 나. 퇴  간정  

 “ 러한 에 라  건  펴보 , 피고   건 근 들과 근

계  체결하  매월 하는   70,000원(근  공  경 )

 하 ,    64,600원, 퇴 적  5,400  하고,  건 근 들  

 퇴 적  매월 에 수 함에 동 하  에 해 체   제

하   근 들과 정하고,  함께 근 들  ”매월 여 수  시 퇴

 정 하여  망하  퇴  시 에 퇴 에 한 체   

제 하   것  합니다.“라는 내  ‘퇴  간정 신청 ’  

, 과 퇴 적  하여 한 무비  하  같   

 매월 여  하 다 하 라 , 그  같  퇴 적   원 에 

하여는 퇴   내  퇴  간정   정할 수 고, 나 가 근 계

에  정한  같  퇴 에 한 정   제8조 제2항  규정하고 는 퇴  

간정 에 한 정 라고 볼 수 , 는 피고   근 들  래  

근 간에 한 퇴  간정 신청  미  제 다고 하 라  함  

다.”라고 하  퇴   월   정   제8조 제2항  정하는 퇴  

간정   다고 판시하고 다.35)

34) 원 2007.8.23. 고 2007 4171 판결, 원 2006.9.22. 고 2006 3898 판결 등  

참조.

35) 원 2007.11.16. 고 2007 3725 판결, 원 2002.7.12 고 2002 2211 판결 등  

참조.



 다. 당 득    문제

  퇴   월   민  당 득  여 에 하여 접적

 판시하고 는 원판결   다. 다만, 원천징수 무  원고 , 

가 퇴   월  하   퇴  무  담하  니하는 것  

조건  근 득  등  납하 는 , 퇴    정  무 가 므 , 

피고 , 근   미 납한 근 득  등에 한 당 득  한 

에 , “원심과 같  퇴  포 (  )에 한 정  무   원고가 

피고에게  퇴  하는 경  근 득  등 납에 한 정   

실  원고가 납한 근 득  등  피고가 당 득  하여  한다고 

본다 ,  건과 같  근 에 는 퇴  포 (  )에 한 정  

체결한 근 는 퇴 청  할 수 게 므  퇴  포 (  )에 한 

정   정하는 것과 다  는 결과   에 하여 퇴 하는 근

에게 퇴  할 수 는 제  할 것  규정하고 는 근  

퇴 제   취  각하게 다. 그런  원심   같   퇴  

포 (  )에 한 정  근 득  등 납 에 한 정 에 가적  계

가 다고 보고, 퇴  포 (  )에 한 정  근 에 하여 무  

에 라 근 득  등 납에 한 정 또는 하여 그  실하 다고 판

단한 에는 원고  피고  정에 한 해  그 거나 체   또는 

심 미  실  하여 판결에 향  미   고,  점  적하는 

고  주   다.” 라고 하여 원심  파 하고, 근 득  등  당 득

청  척하는 취  판시하고 는 ,36)  원판결  취 에 비  보

, 원  퇴   월 에 한 당 득 청 에 하여  정적  에 

 나  하는 한편, 가 퇴 득 가 니라 근 득  납

하 다는 간접 실에 비  볼 , 퇴   월  정  정  퇴   

 또는 간정  정  것  니라 실제는   정하고  

만 퇴   정한  볼 여  는 듯하다.37)

36) 원 2006.10.26. 고 2005다34469 판결.

37) 원 2008.6.26. 고 2008나942 판결에 는, 근  월 여     

퇴    제 한 나  에 하여만 근 득  원천징수  한 근

득 신고  하고, 퇴   월 에 하여는  퇴 득  원천징수  한 퇴



 라. 책

 “ 가   는 ‘매월  월 나 매  당 에 퇴  

포함시  한다’는 내  정  내 워 퇴 한 근 에 한 퇴   

거절하는 경 ,  퇴 무  존 에 하여 다  만한 근거가  

가 퇴  하  니한 에 당한 가 는 경 라고 볼 수 고, 러한 

에게 근  제112조, 제36조 정   등   내 무 죄에 

한 고 가 다고 할 수는 다.”라고 하여, 퇴   월  에  하

고, 퇴  미  한 근  죄   정하고 다.38)

3. 2010  원 전원합 체 판결

 가. 건  개

  (1) 실 계

  Y주식 (피고, 하 Y 라고 함)는 컨 팅  적  하는 , 연

계  체결하는 근 들에게 퇴  간정 하여 매월 여에 포함시  하

 정하 다.

  X(수  원고  1 )  Y   연 계 에는 ① 본 에 해당하는 본

, 시간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여 과 함께 1 에 1개월 평균  당  퇴

 1 간 과  각 12등 하여 매월 할 는  시하 고, 

② “해당 연  근 가 조  원  에 제공한 근 에 한 포 적  

가  식하고 책정한  적  개  월 여, 여 , 시간  근무수

당, 제수당과 간  생한 퇴  포함한  합니다.”라는 문 가 

득신고  한 점 , 퇴   월 에 하여  하고 당 득  

정하는 하나  거  들고 다. 

38) 원 2007.8.23. 고 2007 4171 판결, 원 2002.7.12 고 2002 2211 판결 등 

참조.



, ③ “근 는 본  에 라 퇴  매월 단  간정 하여 

정규 여 에 해  것  청합니다.”라는 문  함께 그 에는 해당 근

들   다. 

   연 계 에 라 X는 Y  ‘퇴 ’ 라고 시  항  퇴  

 원  매월 균 하여 다.

  X는 퇴   매월  원  퇴  니라, 므  

 포함하여 퇴  전 3개월간  여   평균  정하여 퇴

  한다고 주 하 고, 에 Y 는 월 에 포함  퇴   하

므  Y 는  X에게 퇴  할 무가 고, 만   다고 한다  

월 에 포함  퇴  당 득  X가 Y 에게 해  하므   당 득

채  X  Y 에 한 퇴 채  등 에  계한다고 항 하 다.

  (2) 제1심판결39)

  Y 가 연 계 에 시적 문  하고 그 에 X   다고 하

라  X  월 에 퇴  포함하여 한 것  퇴  간정   

고,  퇴   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X  청  하

다.

  (3) 제2심판결40)  

  Y 가 X에게 한 퇴  그  여하에  하고 근  가  

에 해당한다는 X  주 에 하여 

   첫째, Y 가 X  에 연 제계  체결할 당시 연  체적 내역  

하   함께 퇴  하여 그 체적 수  하 고, “근 가 

본  에 라 퇴  매월 단  간 정 하여 정규 여 에 

39) 원 2006.8.25. 고 2005가합8989 판결

40) 고등 원 2007.11.30. 고 2006나86698 판결



해  것  청합니다.”라는 규정 에 연 제계  말미   날 란과는 

 근 가 본   한 점,

   째, 퇴  적 격  적  근 에게 는 것 는 

하나, 근  퇴 과  하게 하고 는 , Y 가 X에게  

같  퇴   과 하여 한  근 계  당 들  에 하

여 근 에  말하는  한 것  할 수 는 점,

   째, 퇴  근 계  종료한  는 것  원 나, 근 에

는 격한 건 하에 간정  허 고 는 점, 등  들  X   주  척하

다.

  (4) 퇴  간정   여

  퇴 청  근 계  종료  건  하여 비  생하는 것  

매월   에 퇴  포함시   하는 정  퇴 청  전에 

포 하는 것  강행 규  근  제34조에  무 다 그 고, 퇴

 간정  하  한 ‘근  ’란 단순  연 계 에 포함  

거나 근 가 퇴   원  고  제 하  는 등 극적・묵시

적  닌 적극적・ 시적  한다는  매월  에 포함  

 퇴  간정  하다는 주  척하 다. 

  (5) 당 득 채   여  계항

  에  핀  같  Y 가 X   에 포함시  한 퇴   

 ( )에 포함 다고 할 수 고, 또한 퇴    

 므  는  원     X는 Y 에게 당 득 무

가 다고 판단하 다. 

  또한, Y  X에 한 당 득 채 과 X  Y 에 한 퇴 채  

등 에  계한다는 Y  계항  들 다.



 나.  경과

  (1) 점

  에 는 ①연 에 포함하여 한 원  과연 퇴  간정  하

여 미 퇴  한 것  볼 것 , ②만   간정 제   한 원

 퇴  니라  그 원  격  에 해당하는 것 , 니   볼 

수는 므  X가  원  종  당 득    Y 에게 하여  

할 것 , ③  나 가  경  Y 는 당 득 청  X  퇴 채 과 

계  할 수 는  여 가 주  점  다 졌다.

  (2) 제1심 원41)  판단

  제1심 원  Y 가 X에게 연 에 포함하여 한 퇴   원에 하여 

 2001. 12. 31.  한 원과 보수규정  개정   2002. 1. 1.  

퇴  한 원  나눈  전 에 하여는 X  적극적 고  시적  

간정  가 다는 점, 연 만 정하고 그  퇴  는 정하  

 점, 과 여체제  연 계  근 에게 적  퇴 간정 식  연 계  

 래  근 간에 하여 전에 간정  하는 것 므  근  허

 는다는 등   퇴  간정   다고 판단하 고, 

에 하여는 간정    래  근 간에 하여 전에 간정  한 

것  근  허  는다는  퇴  간정   

다고 하  결과적  Y 는 퇴  하   것 므  원고  X에게 퇴

 할 무가 다고 X  청  하 다. 그러나 처럼 간정  식  

 한 퇴   원  근  퇴  볼 수 는 경 ,  

원  적 격  무 에 하여는 다  판단  다. 

41) 원 2006.8.25 고 2005가합8989 퇴 .



  (3) 제2심 원42)  판단

  피고 Y  항  루  제2심에  판 는 다 과 같  판결하 다.

   (가) 퇴  간정   여

  퇴 청  근 계  종료  건  하여 생하는 것  근 계

가 존 하는 한 퇴  무는 생하  는다는 점과 매월   에 퇴

 포함시   하는 정  퇴 청  전에 포 하는 것  강행

규   근  제34조에  무 라는 점과, 퇴  간정  하  

한 건  ‘근  ’는 적극적∙ 시적   한다는  전제  

2001. 12. 31. 는 근  적극적∙ 시적  가 다는 거가 다는 

, 2002. 1. 1. 는 근  시적  가  정하   근

 정하는 퇴    고, 퇴  청  전포 에 해당

하여 그  다고 판단하 다.

 

   (나) 퇴    한 원  적 격  당 득 여  계

  그러나 퇴    원에 하여는 비  퇴    

다고 할 라  적  Y 는 2002. 1. 1.  과는  퇴   여

   점과  근  퇴 과   하고 는 점 등에 비

   볼 수 다고 보 다. 그러므  결  X는  원   퇴

   원 당   고, 그  하여  Y 에게 같  

수만  해  게 하 다고 하   할 무가 다고 하여 제1심  판

단  집 고,  나 가 X  Y 에 한 퇴 채 과 Y  X에 한 당 득

채  계  허 하 다.

42) 고등 원 2007.11.30 고 2006나86698 퇴 .



  (4) 원43)  판단

원심 판결에 복한 X  고  루  고심에  원  전원합 체 판결  

다 과 같  판시하 다.

    (가) 다수 견

   근 가 매월 하는 월 나 매  하는 당과 함께 퇴

 정한 원  미  하  정( 하 ‘퇴  할 정’ 라 한다)하 다

, 그 정   근 (2005.1.27.  제7379  개정  전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정  퇴  간정  정 는 경 가 닌 한 종 퇴  시 생

하는 퇴 청  근 가 전에 포 하는 것  강행 규  같   제34조

에  무 고, 그 결과 퇴  할 정에 라 가 근 에게 퇴  

 원  하 다 하 라  퇴    다. 그런  근

계  계  에 퇴  할 정에 하여 월 나 당과는  실 적  퇴

 미  하  한 경  는 나  정  함  전제  한 것

, 그것   같   퇴    다 , 는 본래 퇴

 에 해당하는 원  할 무가  것  니므 ,  정에 하여 

미 한 퇴   원  같   제18조 정  ‘근  가  하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다. 처럼 가 근 에게 퇴   원  

실 적  하 에  하고 정  퇴    정  니

할 뿐만 니라 같   제18조 정     정  는다 , 

는  원   근 에게 퇴   원  함   원

당  해    근 는 같   당     므 , 근

는 수 한 퇴   원  당 득  에게 하여  한다고 보는 것

 공평  견 에  합당하다.

   근 (2005.1.27.  제7379  개정  전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에 하    접 근 에게 그 전  하여  하므  가 근

43) 판(전합) 2010.5.20 , 2007다90760



에 하여 가 는 채  근  채 과 계  하  하는 것  원

고, 는 경제적・ 적 종 계에 는 근  보 하  한 것 , 근

가  퇴    가 므  역시 찬가 다. 다만 계  착  등

  과 한 경 에, 근 가 퇴   그    한 나 퇴

 청 하거나, 근 가 비   에  청 하 라   과 한 시

 계  행  시 가  정 , 조정  실    만  근접하여 

고 나 가 가 계  과  미  고하는 등  근  경제생  

정  해할 염 가 는 에는, 는  과 한  청  동

채  하여 근  채 나 퇴 채 과 계할 수 다. 그 고 러한 

는 가 근 에게 미 퇴   원  하 나 그것  퇴  

    같  원 당  당 득 채  갖게  경

에  동채  하여 근  퇴 채 과 계하는 에  적 다. 한편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제5 는 근  채무  생 보 라는 공 적,  

정책적 에  ‘퇴  그 에  비슷한  가  여채  2  1에 해

당하는 ’  채  규정하고 고, 민  제497조는 채  채

무 는 생계  채 에게 항하  한다고 규정하고 므 , 가 근 에

게 퇴   한 원 당  당 득 채  동채  하여 근

 퇴 채  계하는 것  퇴 채  2  1  과하는 에 해당하는 

에 하여만 허 다고  당하다. 

   (나) 개  견1

   퇴  할 정에 라 월  또는 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  퇴

  근 에게 는 원 , 첫째  근 계  존 하는 동 에 

는 것 라는 점에  퇴  수 고, 째  그 정에 라 가 무  

져  근 에게 계 적・정 적  하는 것 만 퇴  니라는 점에  근

 가  는  종 라고 볼 수 에 다. 퇴  할 정  

가 근 에게 매월 또는 매  정한 원  한다는 것과 그 원   퇴

 한다는 것  그 본 적  한다. 그 에  에  무  

 하는  퇴  한다는 만 다. 그  하다고 보  



종적  퇴  시에 생하는 퇴 청  근 가 강행 규에 하여 전에 

포 하는 것  하는 결과   문 다. 그러나 가 근 에게 매월 또

는 매  정한 원  한다는 정  하다.  무  볼 무런 근거가 

다. 그 다  퇴  적 라는 점에 비   같  근 에게 매월 

또는 매  는 원  가  같  한 정에 하여 근  가

 는 것  보  하고, 라  그 에  하고 는  종 라

고 보  한다.  같 , 퇴  할 정에 라 근 에게 는 원  퇴

수는 고   격  가  뿐 므 , 근 가  는 

것  퇴  할 정  포함  근 계 에  정당한  수  당 득  

 수 고, 라  가 그 청  가짐  전제  하여 근  종 퇴

 시에 가 그 청  동채  하고 근  퇴 청  수동

채  한 계항  할 여  또한 다. 

   (다) 개  견2

   과  경  정 과 하여 적  계가 허 고 는 주

 근거는 계  착  등  생하는  과  다가, 시 , 절차  

정한 제한  가할 수  근  경제생  정  해할 염 가 다는 것 다. 

그런  퇴    정할 수 는 퇴   전  하여 그 

 당  당 득  문제 는 에는 계  착  등  나 퇴  

과 한 경 에 해당한다고 볼 수  뿐만 니라, 그 수  정당하게 해

 할 퇴  수 에 근접할 정  다  경 가 많 , 근  경제생  정  

 가능  많다. 또한 퇴   전  당 득 라고 정하는 것과 

하여 당  에 다   수 에 는 , 러한 경 에  계  허 하

여  적 공제  정하게  퇴  제  고 는 본래  취  

나 근 에게 당하게 할 뿐만 니라, 당   과 하여 계  

한 제 적 취  나 게 해  할 가 다. 그 다  가 근 에

게 미 퇴   전  하 나 그것  퇴     

가 같   당  당 득 채  가 게  경 에는  동채

 하여 근  퇴 채 과 계할 수 다고 해 함  여러 에  보다 합 적

라고 할 것 다. 



  (5) 원  판단에 한 점  

   (가) 퇴  간정   여

  퇴  가 근  근 제공에 한   하  니하고 

적하 다가  본적 원  하여 근 가 1   근무하고 퇴 할  시

 하는 것  본 적  적  격  닌다고 하  러한 

격  퇴  청  퇴  간정  하게 하는 경 가 닌 한 근

계  존 하는 동 에는 생할 여 가  퇴  할 정  퇴 청  

전포  강행규정   근  제34조에  무 라고 하  X  Y

 에 체결  퇴  할 정  퇴  간정  건  갖  하 므  

무 라고 보 다.

   (나) 원  격  당 득 여

  처럼 Y 가 퇴   한 원  무  경     

볼 것 에 하여는 다수 견  근 계  계  에 퇴  할 정에 하여 월

과는  실 적  퇴  한 것  퇴   다  

는 가 본래 퇴  에 해당하는 원  할 무가  것  니

라는  근  제18조 정  ‘근  가  하는 ’에 해당할 수 

는 , 처럼 퇴    한 원  퇴  니고  

격  니라  는 가  원   근 에게 원  함   

원 당  해    근 는 같   당     근

는 수 한 퇴   원  당 득  에게 하는 것  공평  견

에  합당하다고 보  당 득  청  정하 다. 그러나 퇴   

 한 다수 견과 같  퇴  니 만 종   는 퇴  할

정  포함  근 계 에  정당한  수  당 득  니라는 수 견

 개 다.



   (다) 계  허  여

  다수 견  비    접 근 에게 그 전  함  원 고 

 격  갖는 퇴  찬가 므  원 적  계가 만 적  

계  착  등   과  경   정 , 조정하  한 계가 정

한 한 에  적  허 는 것 , 퇴    한 원   

러한 적  에 해당하여 계가 허 다고 하여 원심 원  판단  하

다.44) 러한 다수 견에 하여 퇴   원  격   본  수

견   당 득  보  므  당연  계  정하 고, 또한 다수 견과 

같   당 득  보  는 계가 허 는 적  에 해당  

는다는  계  허한 개  견  다.

4. 판  학

 가. 판 45)

  (1) 퇴  전포  

판 46)는 퇴  전포  가능 과 하여 “퇴  가 정 간  

계 근 하고 퇴 하는 근 에게 그 계 근 에 한 가  하는 적 

  띤 원  체적  퇴 청  계 근 가 끝나는 퇴 라는 

실  건  하여 생 는 것 고, 종 퇴  시 생하는  같  퇴 청

 전에 포 하거나 전에 그에 한 민   제 하  겠다는 제

44) 다만 다수 견  원심과 같  계  허 하  민 집행  제246조 제1항 제5 에

 퇴  그 에  비슷한  가  여채  2  1에 해당하는  

채  규정하고 고, 민  제497조는 채  채무 는 계  채

에게 항하  한다고 규정하고 에  원심  퇴    원 전 에 하

여 계  허 한 것  계 제한  해라고 하  과 에 한하여 원심 판결

 파 하 다.

, “퇴  할 정과 당 득  여 , - 원 2010.5.20 고 2007다     

   90760 판결  심 -”, 「 동 학」, 제39 , 2011.9

46) 원 1998.3.27. 고 97다49732 판결



 하는 것  강행 규   근 에  무 라 할 것 다”고 하여 

전포 정   정하고 다. 

  (2) 에 포함하여 한 퇴  

에 포함하여 한 퇴 에 한 판 는 간정  식  하여 퇴

 에 포함하여 한 경 에 한 판  간정 과 무 하게 퇴  에 

포함하여 한 경 에 한 판  나눌 수 다.

 

간정 과 무 하게 퇴  에 포함하여 한 경 에 하여 판 47)는 

에 포함하여 한 퇴 에 하여 “퇴 청  퇴 라는 근 계

 종료  건  하여 비  생하는 것  근 계  존 하는 한 퇴

무는 생할 여 가 므  매월  월 나 매  는 당 에 퇴

란  정한 원  하 다고 하여  그것  근  제34조에  

정하는 퇴     뿐만 니라, 그  같  정  종 퇴  

시 생하는 퇴 청  전에 포 하는 것  강행 규  근  제34조

에  무 다”라고 하 다. 

간정  식  퇴  에 포함하여 하 나, 간정  정

 한 경 에 하여 판 48)는 “근  제 34조 제1항  에 하여 

퇴 하는 근 에게 퇴  할 수 는 제  할 것  규정하고 고, 퇴

란 퇴 라는 근 계  종료  건  하여 비  생하는 것  근

계  존 하는 동 에는 원  퇴  무는 생할 여 가 는 것 므 , 

피고 과  건 근 들 에 매월 는  에 퇴 란  

정한 원  하  정하고 피고   하 다고 하여  그것  근

 제34조 제1항에  정하는 퇴    다고 할 것 다

47) 원 2007.8.23. 고 2007 4171 판결. 同旨: 원 2002.7.12. 고 2002 2211 

판결; 원 2002.7.26. 고 2000다27671 판결; 원 1998.3.27. 고 97다49732 판

결 등.

48) 원 2002.7.12. 고 2002 2211 판결.



  (3) 무  퇴 과 당 득

 시에 퇴 과  식  퇴  한 건에  판 49)는 

“근  에 한 것  니라  하는  퇴  하  한 

편 나  ∙ 수하는 들  경 에 한 적  결정에 라 퇴

과  식  거  것에 과하다  러한 식  거쳐  퇴  

라  근 에게 근 계  단절할 가 다고 할 수 므  계 근 계  

단절  는다고 할 것 고, 라   같  경 에 근 가 종적   

수한 에  퇴 하  그  합 한 계 근 연수에 하는 퇴 에  

미  퇴  공제한 나  할 무가 다”고 하 다. , 퇴

 무 가  종적  가 하여  할 퇴  미  퇴

 공제하고 정하  하여, 결  미  퇴 에 한  정하고 

다. 

 나. 학

  (1)  정 ( 당 득 정 )

 정  판결  견과 같  퇴  할 정에 라  

원   당 득에 해당하  는다는 견해50) 다. 

는“퇴 적  그  하에  하고 퇴  격  전   

문에  또는 평균 에 해당”하  문 다.

49) 원 2005.7.8. 고 2003다40798,40804 판결. 同旨; 원 1992.7.14. 고 91다

40276 판결, 원 2005.3.11. 고 2003다44691 판결 등.

50) 강 원, “근 과계 존   퇴  할 과 당 득-퇴  월  할하여 

하  한 정과 에 해  원  적 -( 원 2010.5.27. 고 

2008다9150 판결)”, ⌜ 동 학」, 제36 , 2010, 625  하; 수, “  한 

비전 적 퇴 제  고찰”, ⌜ 판실무연 」, 주 원, 2003, 170  하; 

창 , “연 제  퇴 - 판결; 원 2002.7.12. 고 2002 2211 판결”, ⌜

과 정 」, 제324 , 2003, 119  하, 철, “연 제하에  퇴   

적 ”,⌜ 평과 정 」, 제22집, , 2007, 197  하.



  (2)  정 ( 당 득 정 )

    (가) 무 는 당 득

판결  다수 견과 같  퇴  할 정  무  보고, 무  정에 

하여  원  에 해당하   당 득 라고 보 만, 당 득  

다고 해  곧   해  하는 것  니라는 견해 다. 당 득  정

에는 퇴  할 정에 라  원  민  제742조  비채 제에 해당하여 

청 가 가능하다는 견해, 민  제744조  에 적합한 비채 제에 해당하여 

청 가 가능하다는 견해 그 고 민  제746조  원 여에 해당하여 

청 가 가능하다는 것 다.

   (나) 무 는 당 득

판결  다수 견과 같  퇴  할 정에 라  원  에 해당

하  고 당 득에 해당하 , 당 득   정 는 경 에  해당   

근 는  에게 하여 한다는 견해51) 다.  견해는 가 퇴  

 원  할 채무가  고  하 다고 볼 수  문에 청

가 제 는 민  제742조가 적  수 다고 한다. 그 고 “ ∙ 간에 드시 강

   다고 볼 수 는 늘날, 근  , 가 정당하게 

정한 퇴 에 가적  무  담함  적  합당한 한 근 과 

하게 볼 수 므 ” 퇴   원에 하여 청 가 제 는 민  제

744조  적  는다고 한다. 나 가 「퇴 여 」“제8조 제2항  정하는 간

정  건  족시  한다 하 라 , 미 근 계  정한 건 하에 

51) 민,“연 제 하에  월 에 포함  퇴  적 ”, ⌜ 판 료 제118집 

동  실무연 」, 2009, 182  하. 同旨; ,“‘연 에 퇴  포함하여 할 

‘하는 간정  적 ”,⌜ 동 학」, 제26 , 2008, 350 ; 정택∙ 보

,“퇴  할 정     점”,⌜ 동 」, 제231 , 2010.8, 68  

하; 종학,“연 제하에  퇴 간정    당 득   여  - 판

(전합)2010.5.20, 2007다90760 판결  심 ”,⌜ 동 」, 제19집, 2010, 724  

하; ,“퇴   적  - 원 2010.5.20. 고. 2007다90760 판

결  심 -”,⌜ 동 」, 제21집, 2011, 376  하.



당  합 가  퇴  전 라  퇴  정  내    허 하고 

는 점”에 비  퇴  할 정  청 가 제 는 민  제746조( 원

여) ‘ ’  미하는 량한   에 는 행 에  해당

 는다고 보 다.

5. 평 52)

판 53)  다수 견에  찬가  퇴 청  생하  전에 월 과 함

께 퇴   정 원  미  하  하는 정  무 므  러한 무

 정    원  당 득   수 다. 또한 그 퇴   

원  에  해당  므 , 근 는  원   득   것  

다. 하 만 근 가 여  원  당 득  다고 해  곧   해  

한다는 결  내  수는 다. 

, 러한 당 득   여  결정하  해 는 누 에게  시

는 것  공평한 것 가 저 가 져  한다. 그런   건에  공평 에 합 하

는  하  해 는 무  판단 는 ‘퇴  할  정’  느  

에 해  ∙주 는  검 하   수 다. 근 가 본  

에 라 정규 여 에 해  것  청한다는 식적  제 했다고 하

만  같   과정   에 한 것 고 근 는 에 수동적

 한 것에 나  는다  ‘퇴  할  정’    주 에 

한 것 라고 할 수 다. 는 퇴  정한  미  하는 퇴  

할  정  무 라는 것  는 고 다고 볼 수 에 다. 다수  근

들  고 하   하는 가 퇴 여  제8조  규정 내  강행규정 라는 

것  다는 것  납득할 수 다. 

동 정  무   무  정   퇴   정한 원  

여한 것  채무    제한 것에 나  는다.54) , 는 강

52) , 「 동 」, 제20판, , 2011, 719-720  많  참고함.

53) 판(전원합 체) 2010.5.20, 2007다90760.

54) 민  제742조(비채 제) 채무  고  제한 에는 그  청 하  한다.



행규정  퇴 여  제8조 제2항에 하는 정  주 적  해결하고 그 정  무

 , 다시 말하  채무   원  여하 므  그  청

할 수 다고 보  한다. 

 경 에   여  묻  고 단순 ‘퇴  할  정’  무

고 무  정    원  당 득  므   해  한다고 

판단하여 곧  민  제741조55)  규정  적 한다  심  다하   것

 생각 다. 퇴 여  제8조가 강행규정   주 적  근   

정  체결한 에 해  당 득 청  하는 것  공평  원 에 합

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수 견에  정한  같  퇴  적  격 에  

보 적 여  격과 공 보  격  러 가 고 는 점과  근

 제34조가 정퇴  제  강행규정  하  격한 건 하에 퇴  

간정  허 하고 는 점 등에 비  볼 , 퇴  포함하는 채  수동

채  하는 계  허   정함에  퇴  보 적 여  공

보  격   고 하여  한다. 

 에 는 근 들  당  빠   고 가 행 고 나 근

 생 에 한 제 적 비책  미비한 태  그 개 적∙ 적 담  날

 가 고 다.  연 제 , 근 연수 단  등  하여 근  생  

과거에 비해 당  정하게 에  정 복 제 에 하여 보 고 는 공

무원 나 학 원 등  제 한 나  근  경 에는 그 가 적  

 열 해 고 다.

러한 에  퇴  퇴   근  생  보 하는 한 수단

 능하  근  경제생   루고  할 수 는 실 다. 

, 다수 견   ‘퇴  할  정’  퇴  매월 하는 월

55) 민  제741조( 당 득  내 )  원    또는 무  하여   

    고  하여 에게 해  가한 는 그  하여  한다.



나 매  하는 당과 함께 정한 전  미  하  정한 것  염

에 고 다. 그런   같  월 나  태   는 경 에는 

근  에  그  퇴  는 과 그  니한  하는 

것 체가 나 실적  문 고,  에    적  

경    것 다. 무 보다  근 는 퇴    것  포

함하여 그  전체   해  신과 가족  하여 그 그  생  등

에 한 계  고 그   그  같  비하는  많  것

다. 

라  당한 간 동  근 계에 하여 근  제공한 에 퇴  함에 

하여 근  퇴 채 에 하여 그 에 퇴     한

에  적  계 당하게  는 퇴  에  정  생  보

한다는 퇴  보 적 격  저  훼 하는 결과가  것 다. 

결  다수 견에 는 퇴  적  격만  나 게 강조한 나  

보 적 여  공 보  격  간과하 에 문제가 , 계  허

하여  적 공제  정하게  퇴  제  고 는 본래  취

 나 근 에게 당하게 할 뿐만 니라, 당   과 하여 

계  한 제 적 취  나 게 해  할 가 다. 

라  개  견2에  같  가 근 에게 미 퇴   

전  하 나 그것  퇴     가 같   당

 당 득 채  가 게  경 에는  동채  하여 근  퇴

채 과 계할 수 다고 해 함  여러 에  보다 합 적  계여  판단함에 

 보 , 공 보   한  내   공공 ∙  점  고

하여  함  당하다 할 것 다.



제3 . 퇴 연

제1절. 퇴 연  경

1. 고  득보 56)

 가. 고

나라는 계에  가  빠   고 가 행 고 다. 2026 에는 

65  가 20%에 달하는  고  할 것  고 다.

나라  경  고  에  고 는 18  만에 하 고 고 에

  고 는 8  만에 할 것  보여 본  프랑스 등 에 비해 

가 가  빠  것  나 나고 다.

 나. 연  

근  평균 근 간  고 조 퇴 과    평생 라

는 것  제 말  다. 정  했  종전에는 40  하고  20  퇴

 생 할 수 나 제는 20  하고  40   하는 시 가 

래하고 다.

 다. 득보 제

나라  공적 득보 제 에는 보험 태  공적연 제 가 다. 

공적연 제 에는  민들   하는 민연 제  수 역 종  

56) 정 ,“‘퇴 연 제  저해 과 개  연 ’- 실패  심   

   -”, 고  학 문, 2011



 하는 공무원연 , 학 원연 , 연  등 수 역 연 제 가 시행

고 다. 

한편, 공공 조 식  득보 제 는 2000  10월  생 보 제 에  

 개정  민 생 보 제 가 고 다. 또한, 1998  7월  저 득  

  한 경 연 제  하여 실시하고 다. 경 연   민

연  적 에  제  계  한 무갹  연  격과 공공 조  수 하는 

계  가 생 비 에 한 가 여  격  동시에 갖고 다.

또한, 가적  득보 제  피  경  퇴   수 역 종

 경  퇴 수당  연 제  내에  든 민  적  개 연  가  

하여 가적  득보  가능하 만, 실 적  득보  실태는 많  문제점

 다. 민연  경  제 적 는 40  가   평균 득  경  60%  

여  보 하고 만 실제 는 제   역 가 짧  적 에  제  계

 다.

2. 존 퇴 제  문제점57)

 가. 퇴  수  보  미

  퇴   생   본연  역할  하  해 는 퇴 에 한 근  

수  보  한다는 것  본적  전제조건 다. 그러나 실적  퇴

 하  한 원   적   고   경비 등  

는 경 가 많  문에,  갑  하는 경 에는 퇴  전   

하고 체 는 가 빈 하다. 

57) 고 동  (www.moel.go.kr)



 나.  과 간정  퇴  

  근무 실적에 라 여  는 연 제가 고 정 적  퇴  간정

 실시하는  많 , 퇴   해 적  하고   

간정  등에 해  게 는 경 , 근  에    찾

는 간 동  생  하게 는 편 라, 퇴   생  

하  한 제  원래  적  달  고 다.

 다.  등 적 

  나라  고  는 그  찾 볼 수  정  빠 게 행 고 

다. 2000 에 미 65   가 전체  7.2%  차 함  고  에 

하 , 2018 경에는 그 비  14.3%에 달해 고 에 할 것  

다.58) 들  경  고  에  고  행 는 간  략 50  

 걸 나, 나라는  18  정  에 비해 간  1/2 ~ 1/3 수 에 

과하다.

   고  해 다 한 경제· 적 파 과가 제 고 만, 무 보다  

고  득보  문제가 가  시 한 정책과제  고 다.

  한편, 나라 근 들  동시 에  퇴  비 적 젊  나 에 루

고 는 실정 다. 나라  평균정  56.9  EU 15개  평균  60.8  

보다 4  정   것  나 나고 , 조 퇴 ,  조조정 등  해 

실제 퇴 연  보다 빠  것  정 고 다. 주  에 는 고  

 래  평균 근무 간 단  등 동시  경  에   원 보  

해 미 래전에 퇴 연 제 가  다  보 체계가 루 져 는 점  감

할 , 나라 역시 다  보 체계   시 한 실정 다.59)

58) 고 동 , 2010

59) 열, “퇴 연  정 여  적  과 험에 한 실 연 ”,  학

문, 2010.12



 라.  연  제

  근 고 는 연 제 등  과주  제 에  퇴 제  그  적

하게  과에 라 평균 에 동( 승 또는 하락)  생하게 므  퇴  

수 에 차 가 게 생할 가 많다. 또한 존 퇴 제 는 피 제 등

  제  에 제   할 여 가 므  결  적 경  달

하는  저해 가  한다. 

 .  미 적  퇴 채무  정 담

  행 나라 퇴  정  매 1  근 에 해 1개월  (8.3%)

  퇴 연  여 (  문)에 비해 낮   수   미적

 태  계  채무  적 고  경  숨겨  담  고 는 

실정 다. 러 퇴 여  정  근 간 동  생 · 과는  

종  합 적 보 원 과는   과 체계 하에 는 비합

적 라는 평가  고 다.60) 

제2절. 퇴 연 에 한 해

1. 퇴 연 제  

  2005  12월 1  시행  나라  퇴 연 제 는  내에 적 하  

퇴  제  체하여 에 매  퇴  해당  적 하여 근 가 퇴

할  연  또는 시   계가 가능하   퇴  근  

연  에 필 한 원  전에  적 하  한 제 다. 

  나라는 1998  근  제34조 개정  해 퇴 과 퇴 연  포함한 

퇴 여제  정비하 고, 2005  12월 퇴 여  시행함  연 제  

60) 열, 문(註59)



 본격 하 다.

  퇴 연 제 는  근  간  퇴   한 원   

에 적 하고 근 가 퇴 할  적  연  또는 시   생

에 하  하는 제  종전  퇴 제 가  하거나 실  시 퇴

  해 문제  민원   고, 또한 근 연수 단 , 고   

전에  하고 그간  ·경제적  적절  하  하고  과 

간정  등  퇴  생   원래 적  퇴  득 원

 역할  하는 에 한 보 차원에  만든 제 다.

  또한, 퇴 연 제 는 첫째, 에  채비  개  무비  향

 째, 연 담  납  당  정   절감 과가 , 

째, 정 적  연  납 므  존 퇴 제  시적 당  한 비

담  해  비 에 한  경 가 , 째, 에  

능 태에 하고, 다 째, 제 계  과정  다 한 택  여하

여   경에  하 , 여 째, 퇴 시  한 수  

원 보가 가능하다는 점 다.

2. 퇴 연 제  적 61)

 가. 공적연 제 적 

퇴 연 제 는 정제 라는 태    공적연   가 고 

다. 퇴 여 에 는 에게 퇴 여제   하나  정하는 무규정  

고 다. 또한 각 제 에 는   정  등에 한 개  규정   제  

체 하고 , 적   근 는 에  정한 에게 여한 퇴

여제  정 무에 라 강제적  퇴 여제  가 하여  한다. “퇴

여”에는 퇴 제  퇴 연 제 가  포함  문에 퇴 여제  정하

61) , "‘퇴 연 제 에 한 적 점’-해 제  비   퇴 연 건   

   심 -", 동  학 문, 2011.8



 한 규정  근거  근 는 강제적  퇴 연 제 에 가 해  한다는 주  

단 에 끌  낼 수는 다. 그러나 존 퇴 제  역시 정 제 고 해당 제

  근 는 퇴 에 한 정 수  가 다는 점에  퇴 연 제  퇴

제  미하는 퇴 여제 가 정 제 라는 결  나 다. 

 라 , 퇴 여제  정 무 규정  근거  한 퇴 연 제  정 제

 격  가 게 다.  정 여  퇴 연 제  경  공적연 제  찬

가  에  여  내  정하여 고  문에 퇴 여  내  경하는 

경 에는 계  내  경하는 것  경 는 것  니라 해당  내  경

해  한다. 는 적  공적연 제  징  하다.62)

 또한,  “정 는 퇴 연  보   등 근  수  보  

한  강 하  하여  한다.”라는 규정(제21조 제3항)    

적연 제  달  근  정 퇴 여 수  보 에 한 가  책  시하

고 다. 퇴 여  퇴 여제  정  적  근  정적  생  보

에 하  함 라고 정하고 다.(제1조) , 퇴 연 제  극적 적  퇴

  근 들에게 적정한 득  보 해 주  한 하나  수단   연 제

 본 적과 하는 것  동시에 민  본적 생  보 하  한 가  

가  정책 라고 볼 수 다.63) 가  민 보 에 한 책  

 정하느냐에 라 퇴 연 제 에  공적연 제  여러  끌  낼 수 게 

다.64)

62) 퇴 연 제  담당   하나  감 원  퇴 연 제 ‘  정제 ’     

   해한다.( 감 원 퇴 연  종합 내 페  참조)  정제  보는 는   

   는 만 정 여  퇴 연  경   적  여 에 라 여  달  

   라 므  정 항보다는  간  계  항  연  정· 에      

   한다는 점  고 한  보 다.

63) 나라  경  연 , 해연 , 족연  등  다.

64)  식 전



 나. 적연 제 적 

퇴 연 제 가 공적연 제  격   가 고 는 것  실 나 연

  주체가 정   공공단체가 니고 라는 점에  적연 제  볼 

수 다. 퇴 여 에 는  ‘퇴 연 ’라는  퇴 연

등  하여   에 참여할 수  하고 또한, 감 원   

동   등  건  심 하여 정하고  문 다. 에 라 퇴 연

제 에 가 하고  하는   근 는 퇴 연  택할 수 게 

,  퇴 연  는 신  제공할 수 는  고 하여 퇴

연  가  과 근  겟   할 수 다. ,  퇴 연

 간 계 에 해 본 계가 정 는 것 다.

또한, 정 여  퇴 연  경  퇴 제  찬가  계 근 간 1 에 

하여 30  평균 에 당하는   여 수  정하고  문에 

여  내  근 득 여  내  정해 고 근 는 정 수  갖는다는 

점에  공적연 제  습과 하 만, 여  수  담 에 비 한다는 점에

 개 적 평  고 한 적연 제   적  가 고 는 것 다. 

정 여  퇴 연  경 에는 가 가 정 수   가  여  담할 수 

 적    가  스스 가 정할 수 므 , 여  내  에 

라 결정  는 전 적  적연 제  징  갖는다. 그 고 적  책

비  전적  필 한 공적연 제  달  정 여  퇴 연 제  경  

저적 무  정채무  60%  정하고 , 정 여  경  험

에  제한 등 여  100% 적  하  정하고 다.65)

끝  적연 제  담당 정  정  감 원   감

원 라는 실  감 할  퇴 연 제  담당  동  감 원   

감 원 , 감 원   감 원  공공 나 실  민간  

공적연 제 에는 여하  는 라는 점  고 하  퇴 연 제  적연

65) , “퇴 연 제   한 개 에 한 연 ”, 전  학    

   문, 2009, 15-17



제  하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 다. 그러  동시에 제  정· ·

에  정 가 닌 동 가 결정적  역할66)  담당하고 다는 실  

퇴 연 제  공적연  격과 적연  격  러져  퇴 연 제  

 적연 제  하 에는 다고 볼 수 다.

3. 퇴 연 제  여 

 

 가. 정 여  퇴 연 제

  근 가  여  수  전에 결정  는 퇴 연 제  말한다. 

러한 정 여  경  정적 고 적  , 퇴 연  능  는 

 등에 적합하다. 

  여수  규 에  정하 , 계  근 간 1 에 하여 30  평균  

 한다. 수 격  ① 55   가 간  10  거나, ② 가

간 10   55  미만 가 55  하는 경 다. 연 수  격  갖

 했거나 시  원하는 는 퇴  시  는다.

  근  에  정 여  존 퇴 제  거  하다. 퇴  시 는 

퇴  비슷하고 실제 퇴 제   차 가 다.  에 는 적  

해   수  나  차  가 챙 고 실  생하  가 보전한다.

 

  퇴   여는 정하  문에 근 에게 매  정적  한 제  볼 

수 고  에 는 적   험에 한 책  만 근 연수가 가 

할수  퇴   는 연 여  가  가져  수  근  근  

할 수 는   수 다. 그러나 정  연 여가 근 에 한  채무에 

66) 동 는 퇴 연 제  근간  는 퇴 여 에 한 정·개정 한  가 고   

   , 제  , 해  등  무  수행하 , 문제  하는    

   퇴 연 제   시 하는‘퇴 연 규 ’  심 하는 한  가 고 다.     

   , 정 는 , 득  등  정·개정  해 제 에  퇴 연 제  

    원하는 역할  맡고 다.



해당  문에  수  짧거나 경 정  한  경 에는 연

여  근   보 에 한 험  커  수 고 정  에   건

전   보 에 한 감  무가 므   스  비  다는 단점  

다. 그 고 퇴 계정  개    문에  시 퇴 계정   

  수 는  낮    경  적   당할 수 다.

  담  정  근  퇴   생  연  해 하므

, 물가 승 , 수 , 망  등  많  수  하는 연 수  해 계

하 , 여  균  루  수  등  원 67)에 라 정 , 정 망

, 정퇴 , 정승    담  연 1   정 적 납 해  

한다.

 나. 정 여  퇴 연 제

  존처럼 가 퇴  보 해주는 것  니라 근  스스  퇴  

하여 수  창 하는 식  말한다.  제  택할 경  에  매  1   

 12  1  근  퇴 계좌에 하 , 근  본    다

한  하여 접 함  퇴  나가  한다.

  정 여  경  정한 과 체 퇴 연  제  계하   

, 연 제  실시하  매  퇴  간정  실시하는 ,  동  빈

한 동 에게 하다. 

  정 여  경 , 적  주체는 가  근  라   

정에 라  여수  달라 고 원 실  날 가능  다. 그러므  퇴

연 는 매  1   험과 수 조가 다   다  3가   적

  제시해  하  원  보  드시 포함하고 주식 등 험 에 

한 비  40% 내  제한하여 보  하여 적  정적  

67) 퇴 연 제 내   수 과 같 져  한다는 담 정( )시  본원

 미하는 , 퇴 연  담   시에는 담  가  각종 여  가

과 비  가  합과 같 져  한다.



 하고 다.

  정 여  퇴 여가 100% 에 적  문에 근  수  전하

게 보 다. 또한, 근  개  과에 라 퇴  가시  수 는 

가 주 다. 그러나 는  에 실패할 경  퇴  감 할 험  갖는다

고 할 수 나, 근  가 담 에 한 득공제  수 에 한 과 연 등

 고 하  다  에 비해 한 조건  퇴  할 수 다.

 다. 개  퇴 연 제 (IRA)

  퇴 여제  시  수 한  등  그 수  적 · 하  하여 퇴

연 에게 정한 저 계정 , 퇴 여제  수 한 시  하

여 근  퇴 시  적  하  한 제 다.

  존  퇴 제 는 다 퇴 규정  여체계 등   하여  

다   간에 퇴  제  할 수  문에 근 가 하거나 전 할 경

에는 적  ·전 하는  퇴  전  고 시  퇴

 하여 다. 그러나 퇴 연 제 는 정 여  에 정 여 과 개 퇴

계좌(IRA)  하 에 근 가 하거나 전 할 경 에  퇴   

 수 다. 

  개 퇴 계좌(IRA)는 근 가 퇴  또는  시에  퇴  시  퇴 시점

 적 하 다가  할 수  하는 제 다. 근 동  

빈 하고 비정규근  가, 퇴  간정 제  연 제   등  퇴

 생  는 가 많다. 런 문제점  보 하  해 개 퇴 계

좌(IRA)가 다. 개 퇴 계좌(IRA)는 퇴 여 시  수 가 가 할 수 고, 

적    여   등에  정한 제한  다. 시  수 한 

 등  개 퇴 계좌에 가 할 수 , 가 여 는 근  량에 맡  , 종

적  퇴 여    퇴  득  연해 주는 택  해  가

 한다.



  개 퇴 계좌(IRA)  경  퇴 여 시  담  납 한  가 가 

가  가능하  “10  미만 에 한 ”  시근  10  미만  

하는  경 , 근  전원  하여  개 퇴 계좌  정한 경  퇴 여제

 정한 것  간주하고 다.  규   계 계  제 한 든 항  

정 여 과 동 하게 하고 1  1   가  담  납 하 , 

근  망 시 가납  가능하다. 퇴 연 는 원  보   포

함하여  가   적   매  1   제시하여  한다. 또한, 

퇴 연 는 적     실 가능  등 가 가 적  

 정하는  필 한 정보  제공해  한다.

  개 퇴 계좌(IRA)에  퇴 여  수 건  본적  퇴 연  건과 

하나 계좌  취 에 비  볼 , 가 간에 한 건  필 하다. 연

든 시 든  55  에  수  하여 근  득  

 하고 다. 또한, 개 퇴 계좌  경 에  정 여  퇴 연 과 찬가

 정한 가  경  가 는  계좌   가능하다. 10  

미만  경  든 근 가 개 퇴 계좌에 가 하고  담  납  

하 , 퇴 연  규  무가 제 고 퇴 여제  정한 것과 같  과  

가 게 다.

 4. 퇴 연 제  정

퇴 연 제  정하 는 는 근  동    정  항

 한 퇴 연 규  하여 동 에게 신고해  하 , 무  

수행에 한 계   무  수행에 한 계  퇴 연  채결해  

한다.

 5. 퇴 연 제  

퇴 연  가 간  퇴 연  정  해당 에  근  제공한 간

 하 , 그 퇴 연  정 전에 근  제공한 간에 하여  가  간  



할 수 다.

담  가 한 가  연간  12  1에 해당하는  

 담하 , 가  담  담할 수  다. 담  가 매  1  

 정 적   납 하 , 가 가 퇴한 에 해당 가 에 한 미납 

담  퇴  14  내에 납 하여  한다.

 6. 퇴 연  수

퇴 연  55   가 간  10   가 에게 하고, 

간  5    하 , 수 건  갖  하거나 시  수  원하는 

가 에게는 시  해  한다. 퇴 연  여수  가  퇴  

 정한 시   계 근 간 1 에 하여 30  평균 에 당

하는   한다.

 7. 퇴 연 제  폐  ․ 단

    퇴 연 제 가 폐 거나  단  경 에는 폐   또는 단  

간에 하여는 퇴 제  적 한다. 퇴 연 제 가 폐 ․ 단  가 가 여

  경 에는 퇴  간 정 하여  것  보 ,  경  간정

  간  정 등에 하여는  정한다.



제3절. 퇴 연 제  68)

 1. 퇴 연  가 근  

2011  8월  퇴 연 제 에 가 한 근 는 전체 근 (9,125,795

)  32.3%   2,948,032  근  수 4  하  경 에는 전체 4

 하  근  수(1,041,246 )  9.1%  94,796  가 하 다. 

 가 는 다  <그  1-1>과 같다.

<그  1-1>  가 근  가 69)

 (단  : 천 )

157 7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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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8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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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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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53 8 611

760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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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순계 월별순계

 

68) 고 동  퇴 연  페 , 퇴 연  계

DB 가  수  경 , 복수계  체결  한 복가 ‘10.5월 전에는 복수 ,         

   ’ 2010.6월 는 순수 계  한 수



2. 퇴 연    

2011  8월  퇴 연 제  한  전체  7.8%  117,327

개  4  하  전체 4  하  3.6%  34,588개 가 한 

다.  규   <  1-1>에 시하 고,  가 는 <그  

1-2>  같다.

<  1-1>  규  70)

(단 : 개 , %)

 
10

미만

10 ~

29

30 ~

99

100 ~

299

300 ~

499

500
합 계

(A)
수

64,780 32,744 14,557 3,849 627 770 117,327

(B)전체
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비
(A/B,%)

5.1 19.6 29.1 37.3 46.0 68.8 7.8

<그  1-2>  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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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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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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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순계 순수통계분기 분기별누계 순수통계누계

70) 공공  정   286개(‘11)  행정 전   공  134개(’11)  합한  

    420개   177개 가   42.1%

71) 2010.7월   계는 퇴 연  계 건수  집계



  3. 퇴 연  적  

2011  8월  퇴 연   적   37조 4,649 원   적

  <  1-2>에 시하 고,  적  가 는 <그  1-3>과 같다.

<  1-2>  퇴 연  적  

(단  : 원)

  합 계 DB DC IRA 개  IRA

적
(비 )

374,649
(100)

270,442
(72.2)

66,512
(17.8)

5,718
(1.5)

31,976
(8.5)

행 181,527 113,523 41,265 5,594 21,144

생보 97,672 83,493 9,677 99 4,403

67,083 48,873 13,086 13 5,111

보 28,323 24,553 2,443 9 1,319

근복공단 44.7 0 42 2 0

<그  1-3>  적  가 

(단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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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2011  근 퇴 여보  개정  경과 내

1. 개정 경72)

   100  수  하    게 보낼 것 가가  다. 

건강  하고 퇴 에 할 수 는  무 가에 한 고민  하겠

만, 누 나 걱정하는 것  에 정적 득원  게 비하느냐  것 다. 

나라   65    비  11%에 달하는 고  (65    비

 7% ) 다. 계적  제  빠   고 가 행 는 에 민연  

여 수  고 고, 민  개 연 저  가  여  또한 고 다. 실

제  민연   당시 40  가   득 체 ( 퇴 전  득 비 

퇴  득) 70%  보  계 나,  적  고 해 득 체  

 50%에  단계적  하고 다. 

  민   빈곤  고 적정  득 보  수 ( 60~70%)  달 하  퇴

연  시   많  근 가  득  저 하  하는 것  시 한 

다. 2005   나라 퇴 연   286만 (전체 근  31.4%)  가

했고, 누적 적  36.5조 원에 달한다. 2  연  취   득 보 라는 

적  감 할  만족할 만한 수  니 ,  비  하  해 퇴  연  

가 절실하다. 다행  퇴  간정  제한, 신  퇴 연  무 가 , 개

 퇴 연   등  내  담  퇴 여  개정  2011  7월 공포 에 

라 향  퇴 연 제 가 본적   것  다.

72) 하 , “근퇴  개정, 100  시  비‘한  퇴 연 제 ’  정착 ”,「 동

」, 제244 , 2011.9, 30-33



2. 개정내 73)

 가. 신   퇴 연   무 (제5조)

  2011  6월말 전체   근   912만  가  31.4%  286만  

퇴 연 제 에 가 하 만, 고 시 에 비하  해 퇴 연 제   

할 필 가 다.  해   시행      는  

 1  내에 퇴 연 제   하  무 했다. 

  2005  12월 1   나라 퇴 연 제 에는 전체  7.5%만 가 했

, 전체  근   70%가 퇴 연 에 가 하  고 다. 하 만 내  7월

는 근   견 청취   가능해져 퇴 연 제  가 다. 

 나. 가  복수 퇴 연 제  택 능(제6조)

  2012  7월 26  시행하는 퇴 여 에 는 가  복수퇴 연 제  

택  가능하다. 근 가 택  폭   수  정 여  퇴 연 제 (DB )

 정 여  퇴 연 제 (DC )  합하여 퇴 여제  택할 수  했

다.

  행 제 에 는 근 가 퇴  시에  여 수  정해  정 여  퇴

연 제 (DB )  가 정해   여하여 그 여 과 수  여  

는 정 여  퇴 연 제 (DC )  하나만  가 할 수  근  퇴

연 제 에 한 다 한 수  하  하는 문제점  다.

 

73) 수, "퇴  원   한다" ,「 동 」, 제244 , 2011.9  34-37



 다. 퇴  전 퇴  간정   건  강 (제8조제2항)

  행 제 에  근  가  는 근 가 퇴 하  전에 근

한 간에 하여 퇴  미  정 해 할 수  해 퇴  미  하

는 경 가 많 다.  에  퇴  간정  제  함  퇴 여

제 가 비제   하고 는 것 다. 

   개정  퇴 여 에 는 퇴  간정 해 하는 것  무주택  근

 주택 에 필 한 경 , 천 나  경 , 가  또는 가족  6개월 

 , 가  본  결 , 가  본  거주하  한 주택  전 , 가

 또는 가족  학  학  납  등  필 한 경  한정했 ,  에

는 간정  해 퇴  퇴  시점  에 할 원  보존  강

했다.74) 

 라. 정 여  퇴 연 제 (DB )  여  능  보(제16조제2항 

․ 3항)

  퇴 연     무  강 한 정 건전  검  강 다. 정

여  퇴 연 제 (DB )는 래 근 가 퇴 하는  퇴 여  하  하

여 가 미  담하는 적  퇴 연   해 하는 제 다. 

라  그 적   무  담당하는 퇴 연 는 적  규 가 적정한

 여  해   등에  적정 적  규 가  할 필 가 

는 것 다.

   한 개정  퇴 여 에 는 퇴 연 는 매 연  종료  6개월 

내에 적  적 (  책 비  60% )  하고 는  여  

해 에게 하 , 적 에 미달하는 경 에는 그 실  근  

에게 하  하고, 는 적  적정 수 에 미달하는 경 에는 적  

족  해 하  했다. 

74) 수, 문(註73)



 . 퇴 연 제  연  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

5항 ․ 제6항) 

  나라 근  평균 근 간  5.7 에 과한 동시  실에   

원 보  한 퇴 여제  취   해 퇴 연 제 간  연  강 가 

필 하다. 

   해 정 여   정 여  퇴 연 제 에  여는 근 가 55  

 등  정하는 경 가 닌 경  제 하고는 가 가 정한 개  

퇴 연 제 (IRA)계정에 전하는  하  했고, 정 여  퇴 연 제

 가 가 퇴 할   여  갈 해 그    개  퇴 연

제  계정  전  수  했다. 

 . 개  퇴 연 제 (IRA)   적 (제24조제2항  제3항)

  가적   원  원하는 근 나 득  고  한  

등  정적   원  할 수  제 적  원할 필 가 다.  

해 정 여  퇴 연 제 (DB )나 정 여  퇴 연 제 (DC )에 가 한 근

  등  개  퇴 연 제 (IRA)  정해 스스  담  담  

납 할 수  하여  원  적할 수  납 가 가능하  했다. 개

 IRA 가   하고 담  가 납  허 함  개  IRA 적  규

 가 다.



제5절. 개정  과  개

1. 근  과75)

 가. 퇴  수  강

  정 여  퇴 연  경  전   적  문에 퇴  전   염

가 다. 정 여  퇴 연  정 여  퇴 연 제 처럼 100% 전  적  

무 하고 는 만, 퇴 채  60%  에 적 하게   퇴

제 보다 근  수  많  개 다. 

 나. 정적  생  보

    퇴 연 제 는 동에   하  해  

동하 라  퇴  퇴할  하고 할 수 는 개 퇴 계좌라는 퇴

( 시)   하 다. ,  동할 다 퇴   말

고 택  가  개 퇴 계좌에   다가 55  에 연  또

는 시  수 할 수 게  것 다.76)

 다. 택 제공

  정 여  퇴 연  근  가납 에 해  개 연 과 합 하여 400만원

 득공제   수 ,  에  과  는 퇴 연  적  

  원   문에 실 적   득   수 다.

  향 , 퇴 연 제 에 한 제 택  보다 하여 실 적  에게 

75) 고 동  (www.moel.go.kr)

76) 개 퇴 계좌에 퇴  하  퇴 득  내  , 적   시에 생  

   하는 수 에  과  . 다만, 55   실제 연  등  수 할  연 득    

   등  내게 



 는 득보 제  거듭날 정 다.

 라. 개  맞  계 가능

  정 여  경 ,  담  에 근  가납  가능하고  

한 것처럼 제 택   수 다. , 생  원  보다  하고

 하는 근 는 각  택에 라 다 한 택  여 는 퇴 연  플랜에 가

적  원  납 할 수 는 것 다. 

 . 경 에 한 해  능  제고

  퇴 연 제 에 는 근 에게 퇴 연 제 에 한  실시하는 것  무

 ,  무 항  연 1   실시하게  나, 전문 

 퇴 연 에게 하여 실시하는 것  적  문에,  전

문가  다 한 정보    식  제공  수 다.

  , 미 나  등   근 들  식 수  나라 근

 그것보다  는,  퇴 연 제  수십  저 시행했  문 라는 

연 결과가  퇴 연 제 에  근  라는  매  시

고 다.

2.  과77)

 가.  무 에 적합

  종 3개월간 평균   하는 퇴 제 에 비하여 퇴 연 제, 과주

 제 , 피 제 등 근 각 고 는 연한 제  하는  

적합하다. 

77) 고 동  (www.moel.go.kr)



 나. 적정 무  제 택

  는 정 적  퇴 연 제  담  납 하므  퇴 여  비

담  평  할 수 고, 퇴  비 에 한  해 무  하게 

할 수  뿐만 니라, 채비  개 하여  무건전  향 시  수  

다.

   (1) 정 여 (DB) 

  채 , 주식, 수 , 보험 등 다 한 에 가 가능하게  

수  여  담  한다. 

   (2) 정 여 (DC) 

  퇴 연  담 에 하여 전  퇴 여 계  한  내에  비 정  

  절감하여  할 수 다.

 다. 적 계 수단  

  집단적 계    제  퇴 연  여   식  

적  -  제(Win-Win Agenda)라고 할 수 다.

   고 낮 에 라   해  보고 득  보는 'Win-Lose 

Agenda' 만, 퇴 연  제 계는 가 차피 담해 할 퇴 여  

식  가  만족   수 는 식  결정하는 'Win-Win Agenda'  것

다. 



 라. 퇴  체 에 한 적 험 감

  퇴 여  믿 만한  에 적 시   퇴 체 에  

민· 책  등 적 험  해 할 수  건전한  동에  다.

3. 개정  개

 가. 퇴  시 퇴  수 문제

   퇴  시 시  수  55  에만 가능하  한 것 다.  퇴 연

 연 과 시   가  태  여  택해  수 다. 단 연   

경  10   퇴 연 에 가 해  하고, 연   수 는 연  55  가

능하다. 만  55  전에  퇴 한 경 나 가  간  10   채  했  

경  등  동 가 퇴 여  시  , 개  택에 라 개 퇴

계정  해 연   수 는 55  퇴 여  시  수 다. 과  

개정 에는 퇴  등 퇴 연   가 생했  , 여는 가 가 정한 ‘개

 퇴 연 ’  계정  전하는  경 다( 정 여  경  제17조4

항 정 여  경  제19조2항에  규정).

  그런   시행  보 , 개 퇴 계좌  시  55   경 에 한해

  수  규정하고 다(  시행  제23조).   퇴 한 경  여

는 개  퇴 연  계정  들 게 , 시행 에 해 연 든 시 든 55

 가 돼  수  가능하게 는 다.

  전체 동  평균 근  간   5.7  매  짧다. 동시  갈수  

정해 고 실   취  하   뿐 니라, 실 에 한 적 보 조차 

취 하다. 런 조건에   퇴  하게  본적  생  하   

에 처할 가능  매  다. 개정 과 시행 에  규정하고 는 것처럼  퇴

했   시  수  55  에만 가능하  하는 것   한  동시  

조나 취 한 고 보험 실정  감 하  적합하  다. “  정하는 정한 



가 는 경 ”에 한해 55  전에    가능하  규정하고 나 

런  담보하 엔 극  제한적 다. 

  물  퇴  역시 정  내  간정  제한하 만, 는 고  한 

태에  제한 다는 점에  차 가 다.  동  에  간정  

한 것  니   득  해  가피한 조  하다. 

  실 에 한 적 보  하는  제 적  하는 것  필 할 

것 다.78)

 나. 체계 경과 간정  

  한편 경 적  연공 제 체계에  무 , 연 제 등 과주  체계  개

편하는  경  퇴  감  등  해 존에 여  퇴  간 정

하여 해결하는 것  적 다. 과주  체계  시 조에 는 전제 조건

 퇴  간정  한다. 라  간정  제한 는 경  과주  체

계  전  역시 들   수 다. 는 고 동 가 나라  경 적  체

계  개 하  해 과주  체계  고하고 는 것에 역행하는 것 다. 

에 담  는 퇴  누 제  단수제  전 하 는 경 에  찬가 다. 

  는 간정   정하는 시행  개정 시 체계 개편 등 내 제  개

편  는 경 는  합  간정  가능  규정하  해결  수  것  

판단 다. 경 계는 러한 견  정 에 제 해  태다.79)

 

 다. 퇴 연  집 무  

  동  제31조에  집 무  에 해 규정하고 다.  내  시행

에  정해 겠 만 동 에  퇴 연  가 집 무  하는 경 에는 

78) 경 , “ 미  만  할  많다”,「 동 」, 제244 , 2011.9, 22-25

79) 철, 문(註3)



고 동  에게 등 하   다.   해 하   퇴 연  

집 무  하는 에 해 고 동  격  여하고  등 해  

한다는 것  보 다. 

   나라 퇴 연 제 는  비 단계  컨 팅  계  ․  ․ 

에    담당하   다. 컨 팅 나  등  

 닌 제3 에게 맡 고,  만   하  규정한  

 제 에 비해   역할 나  당  강한 조 다. 퇴 연 제

 무  하다보니 에 무 많  한  여하게 고, 는 퇴

연  실제 주     할 시   심  

 만든 주   다. 

  퇴 연   시  계, 제  등   고  함에  

  적 적 만 접근하다 보니 나 게 수 에만 매 는 

 생하고 다.

  또한   간에 나  경  퇴 연  시  갈수  해 고 다. 

행    행  여전하고,  담당  전문  족   정보

가 무 하게 에게 전달 고 다. 러한 문제점  하  해 퇴 연  

집 에게 정 격  여하고  등  ․  하는 것  람 하다.

 

  퇴 연  시    심 조에   적 조   해

는 집  하는 것에 그  것  니라,  ․ 경 과 같    

할 수 는 들  퇴 연  시 에  에 한 건전한 감시  역할

 할 수  하는 조  만들  한다.  에 에  퇴 연  컨

팅  맡  수 는 적  들  많  생겨  하 , 퇴 연 과  

 한  시  나가는 것  람 하다. 또한  시  규  감 한다  

나라 퇴 연 는 나 게 많다. 과열 경  하  해 는 퇴 연  

 적정 규  드는 것  람 하다.80)

80) 철, 문(註3)



 라. 퇴  간정  제한

   동  퇴  전 퇴  간정   건  신 했다(  제8조2항). 행 

제 는 근  가  는 근 가 퇴 하  전에 근 한 간에 해 

퇴  미  정 해 할 수  하고 는 ,  문에 퇴  미  

하는 경 가 많  퇴 여제 가 비제   하는 경 가 생하고 

다. 

  퇴  간정 제 는  당시 근  경제적  계하  해 ․

․정 합 에 라 시적   제 다. 하 만 간정 제 가 10여  동  

시행  그 비  적  , 는 전하게 정착  다. 

 에  간정 제  정 해 실시하고 , 근 들 역시 퇴

  보   식하 보다는  보 스 정  식하고 는 실정 다. 

러한 실에  퇴   보  능  강 하  해 간정  제한하는 것  

람 하다. 

  하 만 동 조항  강행 규정 만 그에  처  규정   존  문제  그

 고 갈 가 남  다. 랫동    는 퇴  간정 제  

제한하는 조 가 정착하  해 는 고 동  적극적  보가 필 하다.

 

  퇴  간정  는 시행 에 정해  정 만,  퇴 연   

 비슷한 정  정해  것  다. 행 퇴 연   는 무주

택  주택 , 본   가족  6개월  간병, 천  등 다.

 

  동  시행 는 2012  7월 는 퇴  간정  해 는  

할 수 는  가 첨  할 것  다. 고 동 는 에 정해  

 에 퇴  간정  퇴  정하  는다는 , 러한 

 무시하고 간정  했  경 에는 가 다시 퇴  하고 존에 

했  간정   당 득  수해  한다.  과정에  ∙ 간에 많  란

 생할 것  다. 



   연 제 시행 에 는 퇴  매  간정 해 하는 경 가 많다. 

러한  태 역시 2012  7월 는  수 에 다.  경  퇴  

간정 과 한 정 여  퇴 연 제  전 하는 것  가  적 다. 그동  

퇴   보 스  식하는 근 들  많  점  고 하  간정  제한  

근 들  실 득 감  들   다. 퇴 연  전 할 경  

본  계좌에 는 하 만  당  찾  쓸 수는 다. 는 그동  간

정   본   쓸 수  퇴 에 제한  가하는 것 , 당  

 처 할 수 다는 점에  실 득 감  생각할 수 다. 그러나 퇴  

본 취 가 근  본    한 것 라는 점  생각한다  러한 제한 

조 는 들 는 것  람 하다.81)

. 퇴 연 가  택 여  필

퇴 연 제   해 는 퇴 연 에 가 한 근  에 택  

여하는 향  정책  개 할 필 가 다. 퇴 연  빠   해 는 가

에게 접적  택  여하는 것  가  적  책  보 다. 그런  

러한 책들  정  적극적   는 개  가능한 라 할 수 , 

정 는 보다 강   개 책  수 할 필 가 다.

한편  민연 에 한 식과 신 가 낮  태여   체할 수 는 

 득보 수단에 한 수 는 적   전망 다. 러한 전

 는 퇴 연 제  에 정적  향  미  것  다.  과정

에  퇴 연  필  적극적  보하  한  할 것 , 향  정

 적극적  보  퇴 연 에 한 신  제고하는  조할 수  것

 보 다.

81) 철, 문(註3)



. 비에 한 식제고 필

전 에 걸  비에 한 식제고가 퇴 연 제  적  끌  

나갈 수 는 극적  책 라고 할 수 다.  나라 근 들  비 

식과 실태는 매  미 한  비 필 에 한 적 공감  족  

가   라 할 수 다. 

 젊  계  갈수  비 식  낮 , 들에게 적  생 계  

필  식시 는 것  향  퇴 연  적  한 가  근본적  책  

 것 다.  해 는 과정에  생 계에 한  실시함과 동시에 

에  에 한 심   수  적 프라  하는  필

할 것 다.82) 

82) , “퇴 연 제  실태 과 개 에 한 연 ”, 건  학 문,  

   2010



제4 . 결

   문  퇴 여  근 점들 에  , 할 정에 한  정 하

고 개정  제시하  한 것 다. 

판결( 판 2010. 5. 20, 2007다90760 판결)  적  격  갖는 

퇴  청  퇴  간정  하게 하는 경 가 닌 한 근 계

 존 하는 동 에는 생할 여 가 다고 하   전원   견  

퇴  간정  계  강행규정  무  보고, 그 결과 퇴  할 정에 

라 가 근 에게 퇴   원  하 다 하 라  퇴  

  다고 판시하고 다.

 근 계  계  에 퇴  할 정에 하여 월 나 당과는  실

적  퇴  미  한 경 에는 는 퇴  정  한 것  전제  

하는 것  퇴    다  는 본래 퇴  에 해당하

는 원  할 무가  것 므   근  제18조 정  ‘근  

가  하는 ’에 해당할 수 , 는 단순  가  원   

근 에게 퇴   원  함  동  당  해    근

는 동  당    므  근 는  원  당 득  에게 

하는 것  공평  견 에  합당하다고 하여,  격  하고, 

 당 득  보  그  정하 다.

  또한, 퇴   종  원 적  계  할 수 만, 간정  

식에 한 퇴  한 경  는 종  계  착  하여 당  할 

나 퇴 보다 많  한 것  비  채 라 할 라  계  착  등

  과 한 경 에는 는 과 한  청  동채

 하여 근  채 나 퇴 채 과 계할 수 다는 83)  근거  

 당 득 채  동채  하여 근  퇴 채 과 계하는 것

 허 하 다.

하 만, 첫 째  다수 견과 같  퇴  할 정  무  보고, 무  정

83) 판(전합) 1995.12.21, 94다26721



에 하여  원  에 해당하   당 득 라고 보 만, 당 득

 다고 해  곧   해  하는 것  니다.

다시 말하  러한 당 득   여  결정하  해 는 누 에게 

 시 는 것  공평한 것 가 저 가 져  한다. 득  해  한다  근

가  담하는 것  고, 할 필 가 다  가  담

하는 것  다. 그런   건에  공평 에 합 하는  하  해 는 무

 판단 는 ‘퇴  할 정’  느  에 해  ∙주 는  

검 하   수 다. 근 가 본  에 라 정규 여 에  해 

 것  청한다는 식적  제 했다고 하 만  같   과정  

 에 한 것 고 근 는 에 수동적  한 것에 나  는다  ‘퇴

 할 정’    주 에 한 것 라고 할 수 다. 

 째  퇴  정한  미  하는 퇴  할 정  무 라는 

것  는 고 다고 볼 수 에 다. 다수  근 들  고 하   

하는 가 퇴 여  제8조  규정 내  강행규정 라는 것  다는 것  납

득할 수 다. 그 다고 하  동 정  무   무  정   퇴

  정한 원  여한 것  채무    제한 것에 나  

는다.84) , 는 강행규정  퇴 여  제8조 2항에 하는 정  주 적

 해결하고 그 정  무  , 다시 말하  채무   원  여

하 므  그  청 할 수 다고 보  한다.

 째  다수 견에  정한  같  퇴  적  격 에  

보 적 여  격과 공 보  격  러 가 고 는 점과 근

 제34조가 정 퇴  제  강행규정  하  격한 건 하에 퇴  

간정  허 하고 는 점 등에 비  볼 , 퇴  포함하는 채  수동

채  하는 계  허   정함에  퇴  보 적 여  공

보  격   고 하여  한다.

84) 민  제742조(비채 제) 채무  고  제한 에는 그  청 하  한  

   다.



  하 만, 러한 적 점  퇴 여  개정  하여 2012  7월 는 퇴

 간정  건  강  간정  제한  들 것  다.

  2012  7월 는 개정  퇴 여  시행  신   퇴 연 제  

 무 고, 가  복수 퇴 연 제  택  가능해 , 퇴  간정  

 건  강  퇴 연 제 가   것  다. 뿐만 니라 

개  퇴 연 제 (IRA)가 고, 퇴 연  집 제   정돼 다. 

에 라 퇴 연 제  가 에 한 보   강  한다. 퇴 연

 정  고 한 뿐만 니라 평균 수 연 에  수  제고  가  

에 는 하  문 다.  퇴 연  가 에 한  무 돼 만 

료  등에 한  비  고, 집합  등 실 적  과가  

 비  낮  편 다. 에 한 과  는  강 해  할 것

다. 

한 고  낮    가   맞 하고 다. 근  

평균 근 간  들고, 조 퇴 과    평생 라는 것  

제 말  다. 정  했  종전에는 40  하고,  20  퇴  

생 할 수 나, 제는 20  하고  40   하는 시 가  것 다.

라  저 ․ 고  에 비하고, 존 퇴 제  수  미 , 그 고 

 과 간정  한 퇴  조   해결할 수 는  퇴 연

제 가 가  적   만  퇴 연 제   개  해 적  

 필 하다 하겠다.85)

85) 수, 문(註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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